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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목적 및 사업 근거

1-1 사업 목적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연구개발 촉진 및 강한 특허 창출을 위해 R&D 기획 및 평가단계에서 특허정보를 

적극 활용하여 R&D 방향성을 설정하고 중복 연구 수행을 방지하고자 함

1-2 사업 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1) (대통령령) 제4조제2항에 의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조사 또는 기획연구를 하는 경우 국내외 특허 동향, 기술 동향, 표준화 동향 및 표준특허 동향을 조사

하여야함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사전조사 및 기획)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등에 대한 사전조사 또는 기획연구를 수행

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2.>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조사 또는 기획연구를 하는 경우 국내외 특허 동향, 기술 동향, 표준화 동향 및 표준특허 동향(표준화 

동향 및 표준특허 동향은 연구개발성과와 표준화 및 표준특허를 연계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2.22., 2014.8.12., 2014.11.28.>

제7조(연구개발과제의 선정)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제11호의 경우에는 응용연구 또는 개발연구

단계의 연구개발과제인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2.5.14., 2013.9.26., 2014.8.12., 2014.11.28.>

제16조(연구개발성과의 평가)
⑤ 제1항 단서에 따른 단계평가를 할 때에는 그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국내외 특허 동향, 기술 동향, 표준화 동향, 표준특허 동향(표준화 동향 및 

표준특허 동향은 연구개발성과와 표준화 및 표준특허를 연계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화 가능성 등을 조사하여 그 단계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4.8.12.,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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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D 단계별 활용 현황

아래의 그림은 연구단계에 따른 특허기술동향조사의 대표 분석 방법 및 주요 사업을 명시한 것임

특허기술동향조사의 경우 연구기획단계(정부가 기획하는 지정공모형, 연구자 스스로 주제와 방식을 기획하는 

자유공모형) 및 수행단계에서 지원 받을 수 있음

※ 단계별로 연구진의 니즈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분석자는 분석 대상 사업의 기본 정보를 파악해야할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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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 소개

3-1 타입별 주요 분석 내용

평가형❘ 선정평가를 위한 특허관점의 부상도 및 장벽도 등 수치화를 통한 우선순위 제시 및 기술수명주기

(TCT), 피인용도(CPP) 등 사업 특성에 맞는 지표분석 지원

기획형❘ 연구자 중심의 주도적 연구기획 추진이나 R&D 과제의 RFP 도출을 위한 기술 트렌드, 특허동향 및 

연구목표 구체화를 위한 청구항, 실시 예 분석 등 제시

3-2 기본 프로세스(단, 유형에 따라 프로세스는 가감될 수 있음)

단계 내용 주요 프로세스

1단계 착수회의
의뢰 기관의 기술 현황 및 니즈 파악/기술 분석(대상 기술이 포함된 사업 개요)
과업 범위 및 세부추진계획 확정

2단계 중간보고

기술개발 테크트리 확정 및 유효데이터 추출/특허DB 구축

주요 국가별･경쟁자별･기술별 Landscape
- 연도별･주요 특허청별 출원동향 분석/기술 성장단계 분석

3단계 최종보고

Key Player(경쟁사, 선도 기업 등) 주요특허 분석

기술격차 도출
- 연구개발 목표치와 유사특허 또는 Major Player의 물성/Spec./기타 비교

핵심특허 분석
- 유사도 분석을 통한 장벽도 및 특허획득 가능성 분석/미시적인 R&D방향 분석

R&D 방향 제시
- 기술/제품 개발 방향 및 R&D 과제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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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분석 예시(단, 해당 내용은 II. ‘특허기술동향조사 내용’에서 자세히 서술할 예정임)

정량분석 예시❘ 연도별･특허청별 출원 현황 및 증감률, 기술성장단계 분석

정성분석 예시❘ IP History 및 OS Matrix 분석

* IP History : 일정 기준으로 선별된 특허를 시계열적으로 나열하여 흐름을 파악하는 분석방법

* OS Matrix : 특허의 해결과제 및 수단을 도출하여 2차원 Matrix상에 매핑하는 분석방법



특허기술동향조사 
내용

1. R&D 단계별 중점 조사 내용 

및 조사 방법

2. 특허동향조사

3. 선행기술조사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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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D 단계별 중점 조사 내용 및 조사 방법

R&D 단계별 분석 니즈에 적합한 중점 조사 내용 및 조사 방법을 따르되, 특허동향조사의 경우 특허 

LANDSCAPE(정량분석)는 필수적으로 수행하고, 분석 니즈에 가장 적합한 최소 1개 이상의 정성분석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함(단, 1D 단계에서는 아래 조사방법을 모두 수행하여야 함)

R&D 세부 단계 조사 종류 중점 조사 내용 조사방법(정량/정성분석) 조사기간

1A
동향분석 단계

특허동향
조사

부상기술 발굴
연구개발 방향 설정

특허 LANDSCAPE/
IP-History
OS-Matrix

4~12주

1D
예비타당성조사 단계

기술 개발 속도
기술 경쟁력 현황
시장 진입 용이성

특허 LANDSCAPE/
기술추세분석
기술수준분석

4~8주

2A
동향분석 단계

로드맵 제안
청사진 도출

유망 기술 분야 발굴 

특허 LANDSCAPE/
기술로드맵 분석

특허포트폴리오 분석
기술수준분석
IP-History
OS-Matrix

4~12주

3C
기획대상과제선정 단계

선행기술
조사

선행 리스크 조사
기술 중복성 판단

특허 LANDSCAPE/
선행기술조사

3주

3D
과제기획서/RFP

작성 단계
특허동향

조사

연구개발 세부 목표 수립
집중/공백 기술 분야 도출

특허 LANDSCAPE/
IP-History
OS-Matrix

핵심특허권리분석

4~12주

3E
기획대상과제

우선순위 결정 단계

지재권 확보 가능성 진단
기술분야 유망성 진단

특허 LANDSCAPE/
지재권 확보 가능성 분석

IP 장벽도 분석
IP 부상도 분석

4주

5C
주관기관 선정단계

선행기술
조사

기술 중복성 판단 선행기술조사 2주

7
단계/연차평가 단계

특허동향
조사

연구 방향 점검
연구 방향 재설정

특허 LANDSCAPE/
IP-History
OS-Matrix

핵심특허권리분석

4~12주

8
최종평가 단계

특허 성과 측정
연구개발방향 재기획

특허 LANDSCAPE
IP-History
OS-Matrix

핵심특허권리분석

4~12주

※ R&D 단계별로 특허동향조사의 분석 니즈에 따라 상기 표에 나타난 정성분석 이외의 조사 방법의 추가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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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허동향조사 내용

 

2-1 분석 개요 - 공통 조사 사항

(1) 분석 배경 및 분석 목적

ⅰ) 연구개발기술의 연구 필요성, 연구 현황, 국가별 정책 배경, 주요 연구진의 연구 개발 현황, 주요 국가별 

시장 현황 등을 포함한 분석 배경과, ⅱ) 주관연구기관의 연구개발 방향, 연구개발 목표, 연구개발 담당자의 

분석 니즈 등을 포함한 분석 목적을 조사･분석함

(2) 분석 범위

특허동향조사의 분석 대상이 되는 기술 내용을 그룹화하여 기술 분류를 도출하고, 각 기술 분류에 대한 기술 

범위를 정의한 후, 각 기술 범위에 맞는 특허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검색식, 유효데이터 선별 기준 및 유효

데이터 선별 결과 등)을 정리함

기술 분류는 조사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기술의 기술 트리를 의미하며, 연구개발기술에 포함되는 구체적･세부

적인 기술요소를 그룹화 하여 대분류･중분류･소분류 순으로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함

기술 분류 및 기술 분류별 기술 범위 예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술 범위

저전력 웨어러블 
기기용 에너지 

하베스팅 
핵심기술 개발

(A)

에너지 하베스팅 
설계 기술

(AA)

복합 모드 
에너지 하베스트

설계 기술
(AAA)

- 복합 모드(슬라이딩 모드 및 탭핑 모드) 구조를 가지는 마찰 
대전 발전 장치의 설계 기술

- 마찰 대전 발전 장치의 컨택 모드 최적화 설계 기술

초소형 에너지
하베스팅 설계 기술

(AAB)

- 웨어러블 디바이스, IoT 센서 등 소형 디바이스에 적용 가능한 
초소형 마찰 대전 발전 장치의 설계 기술

(3) 분석 방법

특허동향조사 수행 시 정량 분석 및 정성 분석에 대한 개략적인 분석 목적 및 분석 방법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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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정량 분석(특허 LANDSCAPE) - 공통 조사 사항

(1) 주요시장국 연도별 특허동향

연구개발기술(기술분류 전체)에 대한 한국을 포함한 주요시장국의 연도별 특허추이를 살펴봄으로써, 각국에서의 

특허동향(특허 증감 추이)과 타국가 대비 한국의 상대적 기술적 위치를 파악함

주요시장국 연도별 특허동향 분석 시, 주요시장국별 기술 정책, 국제적 기술 이슈, 주요 출원인의 출원 현황 

등을 조사하여 주요시장국 연도별 특허동향의 변동 원인을 분석함으로써, 연구 개발 시 참조할 수 있도록 함

주요시장국 연도별 특허동향 예시

연도별 특허동향(주요시장국 전체) 연도별 특허동향(주요시장국별)

(2) 주요시장국 내･외국인 특허출원 현황

주요시장국별 출원인 국적을 구분하여 내국인과 외국인의 출원 분포를 파악하고, 주요시장국별 내･외국인에 

의한 연도별 특허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각국별 자국 기술력 및 국외 기술 유입 현황 등을 파악함

내･외국인 특허출원 현황 분석을 통해, 주요시장국별 자국 기술력 의존도, 내수 시장 장악 정도, 해외 기업의 

진출 가능성, 기술 시장성 등을 도출하여, 연구 개발 시 참조할 수 있도록 함

주요시장국 내･외국인 특허출원 현황 예시

주요시장국 내･외국인 특허출원현황 연도별 주요시장국 내･외국인 특허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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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시장 성장단계

전체 출원 기간을 일정한 시간 구간으로 나누어 구간별 출원건수와 출원인수의 증감 변화를 토대로 연구개발 

기술 분야의 기술시장 성장단계를 파악하며, 주요시장국별 기술시장 성장단계를 비교하여 한국의 기술적 위치를 

분석함

기술시장 성장단계 분석시, 주요시장국별 기술 정책, 국제적 기술 이슈, 주요 출원인의 출원 현황 등을 조사하여 

연구개발 기술 분야 및 주요시장국별 향후 기술시장 변동을 예측함으로써, 연구 개발시 참조할 수 있도록 함

기술시장 성장단계 구분

출
원
건
수

1. 태동
- 신기술의 출현
- 특허와 특허출원인의 적은 증가

2. 성장
- R&D의 급격한 증가, 경쟁의 격화
- 특허와 특허출원인의 빠른 증가

3. 성숙
- 지속적인 연구개발 활동, 일부 업체의 도태
- 특허 수의 정체, 특허출원인의 정체 또는 감소

4. 쇠퇴
- 대체기술의 출현, 기술발전의 불연속점 발생
- 특허 수의 감소, 특허출원인의 정체 또는 감소

5. 회복
- 기술의 유용성 재발견, 대체기술의 쇠퇴
- 특허와 출원인 수가 증가추세로 전환출원인수

기술시장 성장단계 예시

기술시장 성장단계(주요시장국 전체) 기술시장 성장단계(주요시장국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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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 상위 출원인

출원건수를 기준으로 하여 연구개발 기술분야를 선도하는 주요 상위 출원인(TOP 10~20)을 도출하고, 주요 상위 

출원인의 성격(산･학･연), 출원국가, 출원 증가율 및 주력 기술 분야 분석함

주요 상위 출원인 분석 시, 최상위 출원인, 최근 높은 출원 증가율을 나타내는 출원인, 연구개발 기술과 높은 

연관성을 가지는 기술을 보유한 출원인 등에 대한 주요 현황(기업 현황, 최근 기술 개발 이슈 등)을 조사하여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핵심 출원인의 도출함으로써, 연구 개발 시 참조할 수 있도록 함

주요 상위 출원인 분석 시, 주요시장국별 신규 진입자(최근 5년 내 최초 특허출원활동이 나타난 출원인) 및 

신규 진입자의 기술 개발 내용을 조사하여 향후 주목하여야 할 신규 출원인 및 신규 기술을 도출함으로써, 

연구 개발 시 참조할 수 있도록 함

(5) 세부기술별 정량 분석

기술분류에 따른 세부기술(중분류 및 소분류)별 출원 점유율 및 연도별 특허동향을 살펴봄으로써, 연구개발 기술 

분야를 선도하는 세부 기술 분야를 도출함

세부기술별 특허 동향 예시

세부기술별 특허출원 현황 세부기술별 특허동향

⚫ 세부기술별 정량 분석 수행 시,

(1) 주요시장국 연도별 특허동향

(2) 주요시장국 내･외국인 특허출원 현황

(3) 기술시장 성장단계

(4) 주요 상위 출원인 분석 등을 수행

세부기술별로 보다 구체적인 세부 기술별 정량 분석 결과를 도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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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정성 분석 - 분석 니즈에 따라 결정된 조사방법 수행

(1) 정성 분석 개요

정성 분석은 분석 방향 설정(T-P3A) 단계에서 분석 니즈에 따라 연구개발사업 담당자, 사업관리자 및 협력

기관의 논의를 통해 결정된 조사 방법에 따르며, 분석 니즈에 따라 최소 1개 이상의 정성 분석을 수행하여야 함

※ 제3절 1. 「R&D 단계별 중점 조사 내용 및 조사 방법」 참조

(2) IP-HISTORY 분석

가. IP-HISTORY 분석 의의

IP-HITSTORY 분석이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선별된 핵심 특허를 시계열적으로 나열하여 기술 개발의 흐름을 

파악하는 분석 방법으로, 기술분류별 또는 주요출원인별로 핵심 특허를 선별하여 특허출원일을 기준으로 나열

함으로서, 각 기술분야 또는 기술 선두 기업의 기술 발전 추이를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향후 기술개발 

방향을 도출할 수 있음

나. 조사 내용

선별된 핵심특허를 기술분류별 또는 주요출원인별로 명확하게 구분하여 시계열적으로 표시하고 기술 개발의 

흐름 및 향후 기술개발 방향을 도출함

주요특허 흐름도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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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발전 추이 및 향후 기술개발 방향 예측 예시

⚫ 도출된 기술개발 방향을 기초로 연구개발사업 또는 과제에 대한 중장기 R&D 목표의 설정, 연구 아이템의 도출, 

연구개발방향의 재설정 등, 분석 니즈에 부합하는 시사점을 도출함

(3) OS-MATRIX 분석

가. OS-MATRIX 분석 의의

OS-MATRIX 분석이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선별된 핵심 특허 각각에 대하여 해결과제(목적) 및 해결수단

(구성)을 추출하고, 이를 기초로 작성된 2차원 Matrix 상에 핵심특허를 매핑하여 관심 기술 분야에 대한 기술 

집중 영역과 기술 공백 영역을 파악하는 분석 방법임

나. 조사 내용

OS-MATRIX를 통해 핵심특허가 집중되어 있는 기술 집중 영역과, 핵심특허가 존재하지 않는 기술 공백 

영역을 도출하고, 연구개발기술이 어느 영역에 위치하는지 여부를 살펴 연구개발사업 또는 과제를 진단하거나, 

기술공백영역을 기초로 중장기 R&D 목표의 설정, 연구 아이템의 도출, 연구개발방향의 재설정 등 시사점을 

도출함

⚫ 기술집중영역은 핵심특허가 집중되어 기술 선점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영역으로, 연구 수행 중인 과제가 

본 영역에 해당하는 경우, 기술집중영역에 포함된 핵심특허의 권리 분석을 통해 특허 침해의 판단 또는 

회피 설계안의 도출 등을 추가적으로 수행하여, 연구개발 방향 또는 연구 아이템의 변경 등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함

⚫ 기술공백영역은 기술 선점 가능성이 높은 기술 영역으로, 기술공백영역으로의 R&D 방향 설정 또는 기술공백

영역에서의 연구아이템의 발굴 등이 가능하나, 핵심특허가 존재하지 않는 영역을 곧바로 기술공백영역으로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기술성(기술적 실현 가능성), 시장성,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식적 공백 영역을 배제한 진정한 기술공백영역을 도출하고, 검색식을 이용한 특허검색을 통해 도출된 기술

공백영역에 대한 검산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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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MATRIX 예시

(4) 핵심특허 권리 분석

가. 핵심특허 권리 분석 의의

핵심특허 권리 분석이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선별된 핵심 특허를 특허관점에서 면밀히 살펴, 연구개발기술의 

핵심특허 침해 여부, 등록된 핵심특허에 대한 특허침해 회피를 위한 설계안, 연구개발시 참조 가능한 자유실시 

기술 등, 연구개발시 참조 가치가 있는 유의미한 정보를 도출하는 방법임

나. 조사 내용

연구개발기술과 높은 연관성이 있는 핵심특허 각각에 대한 권리 상태, 기술적 특징, 권리범위(특허 청구항), 등록 

과정(심사 과정) 등을 조사하고, 연구개발 기술이 선행등록특허를 침해하는지 여부의 판단, 선행등록특허의 

권리범위를 회피하기 위한 설계안의 도출, 연구개발 시 참조 가능한 자유실시 기술의 도출 등, 분석 니즈에 

적합한 유의미한 정보를 도출함

특허 침해 분석 예시

특허발명 실시 기술 구성요소 비교

특허발명 실시기술 비교

반사계 간섭계 X

ADC 광수신부 ○

Computer 처리부 △

비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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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특허 권리분석을 통해 도출된 정보를 기초로, 현재 수행 중인 연구개발사업 또는 과제를 진단하거나, 기획 

과제 또는 연구 아이템을 변경 또는 구체화하는 등, 분석 니즈에 부합하는 시사점을 도출함

(5) 지재권확보 가능성･IP 장벽도･IP 부상도 분석

가. 지재권확보 가능성 분석 의의 및 조사 내용

지재권확보 가능성 분석은 연구개발기술의 특허등록가능성을 진단하는 분석 방법으로, 연구개발기술의 특허

출원을 가정하여 당해 기술의 특허성(신규성 및 진보성)을 부정할 수 있는 관련 선행문헌(장벽 특허)을 조사하고, 

연구개발기술과의 기술적 유사점 및 차이점을 분석하여 특허등록가능성을 진단함

지재권확보 가능성 분석 예시

소분류
지재권 확보 가능성

매우 높음 높음 보통 낮음 매우 낮음

수소 재순환 로직 설계기술(AAA) ○

수소 재순환 이젝터 설계기술(AAB) ○

최 종 결 론 ○

나. IP 장벽도 분석 의의 및 조사 내용

IP 장벽도 분석은 특허관점에서 연구개발기술의 IP 장벽 수준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ⅰ) 장벽 특허와 연구개발

기술의 기술적 유사점 및 차이점 분석을 통해 도출된 특허 장벽도와, ⅱ) 상위 출원인의 시장 점유율(CR4) 및 

시장 경쟁 강도 분석(HHI)을 통해 도출된 시장진입 경쟁수준을 기초로 연구개발기술의 IP 장벽 수준을 판단함

IP 장벽도 분석 예시

소분류
IP 장벽도

매우높음/1 높음/2 보통 /3 낮음/4 매우낮음/5

수소 재순환 로직 설계기술(AAA) ○

수소 재순환 이젝터 설계기술(AAB) ○

최 종 결 론 ○

다. IP 부상도 분석 의의 및 조사 내용

IP 부상도 분석은 특허관점에서 연구개발 기술 분야의 부상 수준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연구개발 기술분야의 

출원 증가율, 최근 출원 점유율 및 외국인에 의한 출원 증가율(특허 시장 확보력)을 기초로 연구개발 기술 분야의 

부상 정도를 수치화하여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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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부상도 분석 예시

특허평가지표 평가점수
비고

평가기준 및 정의 1 2 3 4 5

⋅IP 부상도
- 정량적분석(유효특허대상)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기대성과와 
비례관계

⚫ IP 장벽도 분석 결과 및 IP 부상도 분석 결과는 기획대상과제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과정(3E)에서 기초 자료

(특허평가지표)로 활용될 수 있음

IP 장벽도･IP 부상도 분석 활용 예시

NEPSA 중 특허평가지표 평가점수

평가항목 평가기준 및 정의 1 2 3 4 5

기술적 성과
⋅IP 부상도

- 정량적분석(유효특허대상)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기술적 위험
⋅IP 장벽도

- 정성적분석(핵심특허대상)
매우
높음

높음 보통 낮음
매우
낮음

(6) 기술추세분석･기술수준분석

가. 기술추세분석 의의 및 조사 내용

기술추세분석이란 연구개발 기술 분야의 성장 단계의 위치 및 기술개발 속도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기술분류별 

특허 LANDSCAPE 분석과 기술순환주기(TCT) 분석을 통해 연구개발 기술분야의 기술 발전 흐름과 기술수명

주기를 파악함

기술추세분석(TCT)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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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순환주기(TCT)는 인용된 특허들의 발행연도와 인용한 특허의 발행연도와의 차이값의 중간 값(median 

age)으로, 기술순환주기(TCT)의 분석을 통해 기술발전의 속도를 도출하고, 시간 구간별 TCT 비교를 통해 과거 

대비 최근의 기술주기 변화를 판단함

나. 기술수준분석 의의 및 조사 내용

기술수준분석이란 연구개발 기술 분야의 기술 경쟁력 현황 및 시장 진입 용이성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인용도

지수(CPP), 특허영향지수(PII), 기술력지수(TS), 시장확보지수(PFS)의 분석을 통해 기술분류별/국가별 기술 

수준을 도출하고, 시장점유율 분석(CR4) 및 시장진입 경쟁수준 분석(HHI)을 통해 기술분류별/국가별 기술 

독과점 수준을 도출함

기술수준분석 예시

기술분류

CR4
(독과점 수준)

HHI
(시장진입 용이성)

PII TS CPP PFS

한국(전체) 한국(전체) 한국(전체) 한국(평균) 한국(평균) 한국(평균)

AA분류
다소낮음

(매우낮음)
높음

(매우높음)
0.3

(1.0)
3.1

(81.8)
4.6

(14.4)
0.4

(0.9)

AB분류
다소낮음

(다소낮음)
높음

(높음)
0.7

(1.0)
9.3

(121.4)
9.1

(11.8)
0.8

(1.0)

⚫ 기술수준 관련 지표(CPP, PII, TS,PFS)를 분석하여 기술분류별 기술 수준 및 타국가 대비 한국의 기술 수준을 

도출하고, 시장진입 경쟁수준 관련 지표(CR4, HHI)를 분석하여 기술분류별/국가별 기술 경쟁력 현황 및 시장 

진입 용이성을 도출함

⚫ 기술추세분석･기술수준분석에 따른 결과는 대규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타당성 판단(예 : 예비타당성 

조사)시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기술추세분석 결과는 경제적 타당성 판단에, 기술수준분석 결과는 기술적 

타당성 판단에 활용될 수 있음

2-4 종합 결론

정량 분석 및 정성 분석 각각의 결과를 정리하고, 정량 분석 및 정성 분석 결과를 기초로, 연구개발 기술 분야에 

대한 유망 기술의 도출, R&D 방향 제시, 연구개발사업 또는 과제에 대한 세부 목표 수립, 연구 아이템의 도출, 

연구개발방향 재설정 등, 분석 니즈에 부합하는 종합적인 시사점을 도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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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행기술조사

3-1 조사 개요

선행기술조사의 결과는 기획대상 과제 선정 단계 또는 주관기관 선정 과정에서 선정 평가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선행기술조사 분석자는 객관적인 관점에서 연구개발기술이 선행문헌에 공개되어 있는지 여부를 

조사･분석하여야 함

3-2 핵심 기술요소 도출

협력기관은 주관기관의 사업 담당자로부터 제공받은 기술 자료를 통해 연구개발기술을 이해하고, 특허 관점에서 

과제 기술의 핵심 기술요소를 도출하여야 함

⚫ 핵심 기술요소는 선행기술과의 비교 판단을 위한 단위 요소로서, 연구개발기술에서 종래 기술과 대비해 기술적 

특징(목적, 구성 및 효과 측면)이 있는 구성요소를 의미함

⚫ 핵심 기술요소는 추상적･포괄적인 구성요소로 도출되어서는 안되며, 과제 기술에 포함되는 구체적･세부적인 

구성요소를 그룹화하여 복수의 핵심 기술요소로 도출하되, 분석 결과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3개 

이상의 핵심 기술요소가 도출되는 것

핵심 기술요소 예시

상세
기술
요소

A

볼스크류 자율제어 보정 시스템 설계 기술
 : 볼스크류 샤프트의 열처리 후 휨 변형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자율제어 보정 시스템의 설계 기술로서, 자동화 

장비에 적합한 성형 가압력 50톤급의 유압실린터 설계 기술, 하강속도와 정압 유지를 위한 기밀성 및 피스톤 
팩킹 기술

B
샤프트 보정을 위한 볼스크류 제어 장치

 : 샤프트 보정을 위한 볼스크류의 제어 기술로서, 볼스크류의 편심량에 따라 인덱스 제어가 가능한 클램핑 
유닛의 설계 기술, 공작물 자동 교환을 위한 퀼형 클램핑 유닛 설계 기술

C
공작기계 냉각기술

 : 공작 기계의 가공 부위에 발생하는 열 부하를 막기 위한 공작기계 내 오일 온도 제어 및 유지 및 공작기계 내 
공급되는 쿨런트(냉매) 온도 제어 및 유지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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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핵심 기술요소별 검색 방법 작성

협력기관은 선행 문헌 검색시 조사 대상 국가, 기술 분류(IPC), 핵심 기술요소별 주요 키워드 및 검색식(특허, 

논문) 등, 핵심 기술요소별 검색 방법을 작성하여야 함

3-4 핵심 기술요소별 선행기술과의 대비 판단

협력기관은 핵심 기술요소별로 기술적 유사성이 높은 선행 문헌(주요 참증)을 도출하고, 핵심 기술요소별로 

선행 문헌과의 유사점 및 차이점을 분석하여야 함

⚫ 핵심 기술요소별 선행기술과의 대비 판단시, 분석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최소 국내 문헌 2건･국외 문헌 

2건과 대비 판단을 수행하여야 함

⚫ 핵심 기술요소별 선행기술과의 대비 판단시, 핵심 기술요소가 공지되어 있는 선행문헌의 페이지, 도면 번호, 

청구항 등을 기재하여, 향후 연구개발시 참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분석자는 핵심 기술요소와 선행 문헌간 목적, 구성 또는 효과 측면에서의 유사점 및 차이점을 도출하고, 특허

관점에서의 종합적인 유사도(매우 유사, 일부 유사 및 차이 중 어느 하나)를 도출하여야 함

3-5 종합 결론

핵심 기술요소별 선행기술과의 대비 판단 결과를 기초로, 과제 기술의 선행 문헌에 의한 위험도, 핵심 기술요소별 

선행 문헌에 공지되어 있는 기술 내용, 연구개발시 유의 사항 등을 포함한 시사점 등, 과제 기술에 대한 종합적 

결론을 도출함

⚫ 위험도는 기획대상 과제 선정 단계 또는 주관기관 선정 과정에서 선정 평가의 근거자료로 활용되므로, 분석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아닌 미리 마련된 위험도 산출 기준표를 기초로 산출되어야 함

위험도 산출 기준표 예시(핵심 기술요소 3개인 경우)

기술요소 비교
국내 국외 종합

A B C 합계 A B C 합계 A B C 합계

1
유사도 10 5 5

6.7
5 0 5

3.3
10 5 5

6.7
점수환산 3.3 1.7 1.7 1.7 0.0 1.7 3.3 1.7 1.7

2
유사도 10 5 0

5.0
5 0 5

3.3
10 5 5

6.7
점수환산 3.33 1.67 0.00 1.67 0.00 1.67 3.33 1.67 1.67

3
유사도 10 10 0

6.7
5 5 0

3.3
10 10 0

6.7
점수환산 3.3 3.3 0.0 1.7 1.7 0.0 3.3 3.3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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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권고 사항

기획대상 과제 선정 단계(3C) 또는 주관기관 선정 평가 단계(5C)에서 선행기술조사결과 위험도가 높은 연구

개발과제가 최종 선정되는 경우, 향후(3D, 6 또는 7 단계) 연구개발방향을 재설정하거나 핵심특허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등 연구개발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특허동향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기술요소 비교
국내 국외 종합

A B C 합계 A B C 합계 A B C 합계

4
유사도 10 10 5

8.3
0 5 5 3.3 10 10 5

8.3
점수환산 3.3 3.3 1.7 0.0 1.7 1.7 3.3 3.3 1.7

5
유사도 5 5 5

5.0
10 10 0 6.7 10 10 5

8.3
점수환산 1.7 1.7 1.7 3.3 3.3 0.0 3.3 3.3 1.7

6
유사도 5 0 0

1.7
10 10 5 8.3 10 10 5

8.3
점수환산 1.7 0.0 0.0 3.3 3.3 1.7 3.3 3.3 1.7

7
유사도 5 0 5

3.3
5 5 5 5.0 5 5 5

5.0
점수환산 1.7 0.0 1.7 1.7 1.7 1.7 1.7 1.7 1.7

8
유사도 5 5 0

3.3
5 0 0 1.7 5 5 0

3.3
점수환산 1.7 1.7 0.0 1.7 0.0 0.0 1.7 1.7 0.0

9
유사도 0 5 5

3.3
10 10 5 8.3 10 10 5

8.3
점수환산 0.0 1.7 1.7 3.3 3.3 1.7 3.3 3.3 1.7

10
유사도 0 0 5

1.7
5 5 5 5.0 5 5 5

5.0
점수환산 0.0 0.0 1.7 1.7 1.7 1.7 1.7 1.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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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표분석

1-1 피인용도지수 (Cites Per Patent, CPP)

CPP = 특정 주체의 등록특허의 피인용 횟수 / 해당 주체의 등록특허 수

피인용도지수 (CPP)는 통상 미국 등록특허를 대상으로 분석하며, 특정 주체 (출원인 국적 등)의 등록특허가 후속 

특허에 인용된 횟수를 해당 주체의 등록특허 수로 나누 값으로 정의됨. 여기서 인용이라 함은 출원인이 인용한 

것과 심사관이 인용한 것을 모두 포함함

특정 주체라 함은 특허 분석을 통한 평가 대상을 의미하며 통상적으로 국가간의 기술력을 비교하기 위하여 

출원인 국적별로 분석하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출원인 (즉, 기업, 대학교산학협력단 등)간의 기술력을 비교하기 

위하여 출원인별로 분석할 수도 있음. “특정 주체”에 대한 이러한 내용은 이하 다른 지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됨

피인용도지수는 Forward Citation, 즉 당해 특허가 후속 특허에 인용된 횟수 (피인용 횟수)를 사용하는 지수로 

대상특허보다 늦게 출원된 특허가 대상특허를 어느 정도 인용하였는지를 파악하여 특허의 질과 기술적 영향력을 

알 수 있으며 CPP 값이 높을수록 해당 국가(출원인 국적)가 기술개발의 측면에서 파급력이 높은 주요특허 또는 

원천특허를 많이 가지고 있음을 의미함

참고로, 피인용과 대비되는 개념으로는 인용 (Backward Citation)이 있는데, 이는 당해 특허가 선행특허를 인용

한 것을 의미하며, 어떤 특허의 인용 횟수가 많다면 당해 특허는 성숙 단계의 기술분야에서의 개량기술인 것으로 

해석되며, 인용 횟수가 적다면 당해 특허는 초기 단계의 기술분야의 기술인 것으로 해석됨

CPP는 특정 국가의 특허기술의 평균적인 질적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보여줌. 그러나 양적인 측면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양적으로 특허가 많다고 하여 CPP 값이 꼭 높은 것은 아님. CPP가 높다는 것은 해당 특허가 후속 

특허에 얼마나 많이 인용되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므로 등록특허 건수가 적더라도 CPP 값은 상당히 높을 수 

있음

예를 들어, 피인용횟수가 20인 특허를 1건 보유한 주체 A와 피인용횟수가 20인 특허 5건 및 피인용횟수가 

1인 특허 45건을 보유한 주체 B를 비교한다면, A의 CPP는 20이고, B의 CPP는 2.9인 것으로 계산되어, 

단순히 CPP로만 비교한다면 A의 기술력이 우수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그러나 피인용횟수가 20인 특허를 

1건만 보유하고 그 외의 특허는 보유하지 않은 A와 비교하여, 특허를 50건이나 보유하고 있고 그중에 피인용

횟수가 20인 특허가 5건이나 되는 B의 기술력이 낮다고 볼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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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CPP 분석 결과를 해석할 때는 CPP가 어디까지나 특정 주체의 평균적인 기술력에 대한 분석이며, 

양적 정보 (즉, 특허 건수)가 고려되지 않은 분석이라는 점을 명심하여야 함 

또한, CPP의 해석에 있어서 특허의 공개일자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 어떤 특허가 공개된 

후 이를 이용한 개량 발명이 이루어지고 개량 발명의 특허가 출원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며,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당해 특허를 인용하는 특허 건수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임. 따라서, 단순히 CPP 값이 낮은 특허라고 

해서 당해 특허의 질과 기술적 영향력이 낮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으며 당해 특허가 공개된 후 충분한 시간이 

경과하였는지를 고려하여 해석해야 함

피인용도지수(CPP), 영향력지수(PII), 기술력지수(TS), 시장확보지수(PFS) 및 기술순환주기(TCT)는 통상 서로 

연관지어 분석되므로, 분석 예시는 1-5. 기술순환주기 이후에 정리하였음

CPP, PII 및 TS 계산방법의 예시는 “1-3.기술력지수”에서 다루기로 함

1-2 영향력지수 (Patent Impact Index, PII)

PII = 특정 주체의 등록특허의 피인용도[CPP] / 전체 등록특허의 피인용도

영향력지수(PII)는 특정 주체 (출원인 국적 등)의 피인용도지수(CPP)를 전체 등록특허의 피인용도로 나눈 값으로 

정의됨

한 시점을 기준으로 삼아 과거의 기술적 활동을 반영하는 지수로서, 특정 국가 (출원인 국적)가 소유한 기술의 

질적 수준을 측정하는 지수이며, PII가 1이면 평균 인용빈도임을 나타내고, 2이면 평균보다 2배 많은 빈도로 

인용됨을 나타냄

PII가 1인 경우 해당 연구개발주체가 해당 기술분야에서 평균적인 수준임을 의미하며, 1 이상일 경우에는 질적 

수준의 우위를, 1 이하일 경우에는 질적 수준의 열위를 의미함. PII도 CPP와 마찬가지로, 질적 정보는 포함하나 

양적정보는 포함하지 않음

CPP는 단순한 평균피인용수인 반면, PII는 다른 경쟁주체의 기술수준이 고려된 특정한 주체의 ‘상대적인’ 기술적 

중요도 또는 혁신성과의 가치 정보가 포함된 기술수준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즉, PII는 특허의 피인용 

횟수를 특정 기술분야 내에서의 상대적인 값으로 전환시킨 지수임

기술 분야에 따라서, 어떤 기술분야는 특허가 많이 출원되고 어떤 기술분야는 특허가 상대적으로 적게 출원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CPP만을 서로 비교한다면 여러 기술 분야의 

특허들 간의 비교에 있어서 공정한 비교가 불가능함

영향력지수(PII)는 이러한 CPP의 단점을 보완하는 지수로서, 특정 기술분야의 등록특허의 평균 피인용도에 대

한 특정 주체의 등록특허의 피인용도의 비율을 계산한 것임

CPP, PII 및 TS 계산방법의 예시는 “1-3. 기술력지수”에서 다루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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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기술력지수 (Technology Strength, TS)

TS = 특정 주체의 영향력지수[PII] × 해당 주체의 등록특허 건수

기술력지수(TS)는 특정 주체 (출원인 국적 등)의 기술적 역량을 조사하기 위해 사용되는 지표임

기술력지수(TS)는 피인용도지수(CPP)에 특허건수를 곱한 값으로 정의되기도 하지만, 통상적으로는 기술분야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기술력을 분석하기 위해서 영향력지수(PII)에 특허건수를 곱한 값으로 정의됨

특허건수와 피인용도지수는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 경향이 있음. 즉, 피인용도가 높은 특허의 수는 상대적으로 

적고 피인용도가 낮은 특허의 수는 상대적으로 많으며, 특허를 많이 보유할수록 피인용도가 낮은 특허의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그러나, 특허를 얼마나 많이 보유하고 있는지도 특정 주체의 기술력 평가 시 고려될 

필요가 있음. 이러한 필요에 의해 TS 분석을 수행하며, TS는 연구 생산성을 나타내는 특허의 수와 연구의 질을 

나타내는 피인용도를 곱한 것으로서, 기술력의 종합 수준을 평가하기 위하여 사용됨

미국등록특허가 총 20건 있는 특정 기술분야에 있어서, 5건의 등록특허를 보유하는 출원인 A, 10건의 등록

특허를 보유하는 출원인 B, 3건의 등록특허를 보유하는 출원인 C 및 2건의 등록특허를 보유하는 출원인 D를 

가정한다면, 출원인별 CPP, PII 및 TS를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음

연번 출원인
피인용
횟수

출원인별 
CPP

전체 등록특허의 
평균 피인용도

출원인별
PII

출원인별
TS

1

A

5

(5+4+8+5)/5
=4.4

(5+4+8+5+3+5+2+2+10+
1+2+3+2+20+5+2+1)/20
=80/20
=4

4.4/4
=1.1

1.1×5
=5.50

2 4

3 8

4 5

5 0

6

B

3

(3+5+2+2+10+1+2+3+2)/10
=3

3/4
=0.75

0.75×10
=7.50

7 5

8 2

9 2

10 0

11 10

12 1

13 2

14 3

15 2

16

C

20
(20+5+2)/3
=9

9/4
=2.25

2.25×3
=6.75

17 5

18 2

19
D

1 1/2
=0.5

0.5/4
=0.13

0.13×2
=0.2620 0



2020 공공 R&D 특허기술동향조사 가이드라인

28

1-4 시장확보지수 (Patent Family Size, PFS)

PFS = 특정 주체의 평균 패밀리 국가 수 / 전체 평균 패밀리 국가 수

시장확보지수는 통상 미국 등록특허를 대상으로 분석하며, 특정 주체 (출원인 국적 등)의 미국 등록특허의 평균 

패밀리 국가 수를 전체 평균 패밀리 국가 수로 나눈 값으로 정의됨

특허는 속지주의 원칙을 따르므로, 특정 국가에서 등록된 특허의 권리 범위는 해당 국가에서만 유효하며, 발명에 

대한 권리를 여러 국가에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각각의 국가에 모두 별도의 특허를 출원하여 등록받아야 함

이렇게 하나의 발명에 대하여 여러 국가에 출원된 특허들을 패밀리 특허라고 하는데, 특정 주체의 패밀리 특허 

수가 많을수록 (즉, 패밀리 특허가 출원된 국가의 수가 많을수록) 여러 국가에서의 지적재산권을 확보하였음을 

(즉, 시장확보력이 높음을) 의미함.

현실적으로는 패밀리 특허가 모두 등록되는 것은 아니며 등록된 특허라 할지라도 연차료 불납 또는 특허권 

만료 등의 이유로 더 이상 특허권이 유효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패밀리 특허가 존재하는 모든 국가에서 해당 

주체가 해당 기술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PFS 분석은 특정 주체가 특정 기술분야에서 소수의 특정 국가에서만 시장확보를 하고자 

하는지 아니면 다수의 세계 주요 국가들에서 시장확보를 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분석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음

다수의 국가에 특허를 출원할 경우, 특허 출원 시 뿐만 아니라 심사관의 OA (office action, 특허 거절 이유 통지)에 

대한 대응, 특허 등록 및 등록된 특허의 유지 등 단계별로 매우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기업들은 통상 

상업적 이익 또는 기술경쟁 관계 등에 의하여 특허권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국가들에서만 특허를 출원

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임

따라서, PFS가 높은 특허는 그만큼 상업적 가치가 큰 기술에 대한 특허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PFS가 높은 

출원인은 세계 여러 국가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출원인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미국등록특허가 총 20건 있는 특정 기술분야에 있어서, 5건의 등록특허를 보유하는 출원인 A, 10건의 등록

특허를 보유하는 출원인 B, 3건의 등록특허를 보유하는 출원인 C 및 2건의 등록특허를 보유하는 출원인 D를 

가정한다면, 출원인별 PFS를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음

연번 출원인 패밀리 특허가 출원된 국가
패밀리 
국가 수

출원인별 
평균 패밀리 국가 수

전체 평균 
패밀리 국가 수

출원인별
PFS

1

A

한국, 유럽, 일본 3

(3+2+1)/5
=1.2

1.2/1.6
=0.75

2 한국, 중국 2

3 한국 1

4 없음 0

5 없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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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출원인 패밀리 특허가 출원된 국가
패밀리 
국가 수

출원인별 
평균 패밀리 국가 수

전체 평균 
패밀리 국가 수

출원인별
PFS

6

B

유럽, 캐나다 2

(2+1+3+2)/10
=0.8

(3+2+1+2+1+3+2+
5+4+6+1+2)/20
=32/20
=1.6

0.8/1.6
=0.50

7 캐나다 1

8 없음 0

9 없음 0

10 한국, 유럽, 캐나다 3

11 없음 0

(5+4+6)/3
=5

12 한국, 캐나다 2

13 없음 0

14 없음 0

15 없음 0

16

C

한국, 유럽, 일본, 중국, 캐나다 5

(1+2)/2
=1.5

5/1.6
=3.13

17 한국, 유럽, 일본, 중국 4

18
한국, 유럽, 일본, 중국,
캐나다, 멕시코

6

19
D

한국 1 1.5/1.6
=0.9420 한국, 일본 2

분석 예시 1

⚫ 피인용도지수(CPP)-시장확보지수(PFS) 교차분석

⚫ 1사분면으로 도출된 네덜란드(NL), 영국(GB), 프랑스(FR) 및 캐나다(CA) 국적의 출원인들의 특허가 시장확보력 

및 질적 수준이 높은 특허, 즉 기술적 파급력과 상업적 가치가 큰 것으로 해석됨



2020 공공 R&D 특허기술동향조사 가이드라인

30

분석 예시 2

⚫ CPP, PII, TS 및 PFS 교차분석

연번 국가 특허등록수 출원인수 CPP PII TS PFS

1 USPTO 41 42 9.31 2.02 82.79 0.24

2 JPO 25 28 0.56 0.12 3.03 0.24

3 EPO 24 26 2.54 0.55 13.22 0.34

4 KIPO 11 15 0.82 0.18 1.95 0.16

⚫ 미국 (US) 국적 출원인들의 경우 PII도 다른 국적 출원인들보다 높고 등록특허 건수도 많으며, 이에 따라 TS도 

다른 국적 출원인들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기술력 및 연구생산성 모두에 있어서 미국 국적의 

출원인들이 다른 국적 출원인들보다 우위에 있는 것으로 해석됨

반면, PFS는 위의 4개 국적 출원인들 간에 큰 차이가 있지는 않으며 전반적으로 PFS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해당 기술 분야에서는 출원인 국적별로 세계 여러 국가에서의 특허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의 

차이가 크지는 않은 것으로 해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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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기술순환주기 (Technology Cycle Time, TCT)

TCT = (등록특허의 등록연도 - 인용특허들의 등록연도의 중간값)의 평균

기술순환주기 (TCT)는 기술의 변화 및 진보속도를 나타내는 지수로서, 통상 미국 등록특허를 대상으로 분석함

TCT 역시 다른 지수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주체를 대상으로 분석할 수 있으나, 통상 세부 기술분야별로 분석함

TCT는 인용특허의 평균적인 기간이 아닌 중간순위 기간값 (중간값, median)을 이용해 산출하는데, 특정 등록

특허의 등록연도와 당해 등록특허에 인용된 특허 (디자인, 공개건 제외)들의 등록연도의 기간 차를 계산한 후 

그 중간값 (인용 문헌이 짝수 일 경우 중간 두건의 평균값)들의 평균값으로 정의됨

어떤 발명을 인용하는 후속 발명이 등록되기 위해서는 선행 발명과 비교하여 신규성 (기존에 없던 새로운 발명

인지) 및 진보성 (기존 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도출될 수 없는 발명인지)이 인정되어야 함. 따라서, TCT는 기존에 

존재하던 발명과 대비하여 특허성이 인정될 만큼 진보된 발명이 출현하는 데에 걸리는 시간을 나타내는 지표임

기술순환주기를 통해 특정 기술분야의 기술진보가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으며, TCT 

주기가 짧을수록 후속 기술이 기존 기술을 대체하는 시간이 짧음, 즉 해당 분야의 기술개발 속도가 빠름을 의미함

TCT 지수는 기술발전의 속도, 즉 혁신활동의 속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특정 기술분야의 기술발전 속도나 특정 

주체의 기술 혁신 활동의 기반이 최근의 연구 성과에 기초하는지 아니면 오래 전의 연구성과에 기초하는지를 

살펴 볼 수 있으며 기술수명주기 지수 등의 명칭으로도 사용됨

세부 기술분야별로 도출된 TCT는 각 세부 기술분야들 사이의 기술발전의 속도를 비교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또한 다른 지수분석이나 그 외의 정량적인 분석에 있어서 연도구간별로 분석이 필요한 경우 연도구간을 

나누는 기준으로 사용되기도 함 (예를 들어, TCT가 5년 정도로 나오는 경우, 정량분석의 연도구간을 5년으로 함)

특정 기술분야 (기술분야 A)에 5건의 미국등록특허가 있는 경우를 가정한다면, 해당 기술분야의 TCT를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음

연번 등록연도 인용문헌의 등록연도 인용문헌의 등록연도의 중간값 TCT

1 2015 2001; 2003; 2009 2003
2015-2003
=12

2 2015 1999; 2000; 2003; 2010
(2000+2003)/2
=2001.5

2015-2001.5
=13.5

3 2010 1990 1990
2010-1990
=20

4 2010 1995; 2005
(1995+2005)/2
=2000

2010-2000
=10

5 2005 1993 1993
2005-1993
=12

기술분야 A의 TCT
(12+13.5+20+10+12)/5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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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집중률지수 (Concentrate Ratio n, CRn)

CRn = (1위 출원인의 특허점유율) + ... + (n위 출원인의 특허점유율)

위에서 1위 및 n위 출원인은 출원 건수가 많은 순으로 1번째 및 n번째 출원인을 의미함

특허점유율은 특정 주체의 출원 건수가 전체 출원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며, 백분율로 나타냄

CRn 지수 분석은 산업에서의 시장 집중정도를 측정하는 방법 중 하나로서, HHI 지수와 높은 상관성이 있으며, 

상위 몇 개 기업의 특허점유율을 합한 것으로 CR1, CR2, CR3, CR4 등으로 표시함. 즉 CR1은 특허점유율 1위 

기업의 특허점유율을 말함. CR2는 1위와 2위의 특허점유율을 합한 것이고, CR3는 1~3위의 특허점유율을 

합한 것임 (특허동향조사에서는 통상 CR4를 사용함)

CRn 값이 0에 가까울수록 시장의 독과점 수준이 낮은 것을 의미함

CR4 값이 40에서 60일 경우 (CR1 지수는 50 이상일 경우, CR2 또는 CR3 지수는 75 이상일 경우) 시장의 

독과점 수준이 높을 것으로 해석됨 

한편, CRn지수는 상위 n개 출원인과 관련된 정보만을 이용함으로써 해당 기술 분야의 모든 출원인들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는 단점이 있으며, 또한 CRn 지수만으로는 해당 기술 분야에서의 출원인간 기술경

쟁력의 규모에 대한 분포 현황을 알 수 없음 (상위 n개 기업 간의 특허 점유율이 크게 변동되더라도 CRn 지수는 

같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

CRn 지수의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허쉬만-허핀달 지수 (HHI) 분석이 통상적으로 같이 이루어짐

CR4 지수 및 HHI 지수의 계산방법의 예시 및 분석 예시는 “1-7. 허쉬만-허핀달 지수”에서 다루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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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허핀달-허쉬만지수 (Herfindahl-Hirschman Index, HHI)

  
 




 [ Si 

(번째 출원인의 출원수)
 ]

(기술분야의 전체출원수)

허핀달-허쉬만 지수는 각 기술분야의 전체 출원건수 중 각 출원인의 출원건수의 백분율(Si)의 제곱의 총합임. 

시장의 집중 수준에 대한 해석 기준은 아래의 표를 통해 참조함

산업에서 시장 집중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중의 하나임

분석 결과로 도출된 HHI 값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집중 정도를 판단함

분석항목 HHI 범위 경쟁강도
집중 수준

(시장진입 가능성)

완전 자유경쟁 시장
(Perfect competiton)

0~100 미만 이론상에만 존재
매우 낮음

(시장진입 용이성 매우 높음)

집중화 정도가
거의 없는 시장

100~1,000 수준
구매자 우위의
높은 경쟁강도

중간~낮음
(시장진입 용이성 높음)

경쟁적 시장 1,000~1,800 사이
규제당국이 목표로 하는

경쟁강도 범위
보통

(시장진입 용이성 보통)

과점적 시장 1,800~4,000
공급자 우위의
낮은 경쟁강도

중간~높음
(시장진입 용이성 낮음)

독점적 시장 4,000 이상 독점적 경쟁우위 출현
매우 높음

(시장진입 용이성 매우 낮음)

⚫ 한국특허청 (KIPO)에 출원건수가 총 200건이고 총 출원인 수는 10개인 특정 기술분야를 가정한다면, CR4 및 

HHI를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음

출원건수 순위 출원인 출원건수 특허점유율 CR4 HHI

1 A 100 50%

(50+15+12+10)
=87

502+152+122+
102+52+32+22+12+12+12

=3,010

2 B 30 15%

3 C 24 12%

4 D 20 10%

5 E 10 5%

6 F 6 3%

7 G 4 2%

8 H 2 1%

9 I 2 1%

10 J 2 1%

계 200 100% 독과점 수준 높음
시장집중수준 높음

(시장 진입 용이성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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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특허증가율-특허점유율 분석

특허증가율-특허점유율 분석은 특정 기술분야 또는 특정 주체의 특허 출원 건수의 증가율 (특허증가율)과 해당 

기술분야 또는 해당 주체의 특허 출원 건수가 전체 특허 출원 건수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 (특허점유율)을 비교

하여 분석하는 것임

기술분야별로 보았을 때, 특허증가율이 높은 기술분야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기술분야이며 특허점유율이 높은 

기술분야는 이미 오랫동안 기술개발이 이루어져 온 기술분야인 것으로 해석됨

출원인별로 보았을 때에는, 특허증가율이 높은 출원인은 최근 해당 기술분야에서 기술개발을 활발이 진행하고 

있는 출원인이며 특허점유율이 높은 출원인은 이미 오랫동안 해당 기술분야에서의 기술개발을 진행해 온 출원

인인 것으로 해석됨

특허증가율-특허점유율 분석은 여러 기술분야 중에서 어떤 기술분야가 유망한 기술분야인지, 또는 어떤 출원

인이 향후 주목해야 할 경쟁자인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음

분석 예시 3

⚫ 1사분면 및 2사분면에 분포된 기술분야가 유망한 기술분야인 것으로 해석되며, 특히 2사분면에 분포된 기술

분야는 아직 특허 출원이 많이 누적된 분야가 아니므로 진입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술분야인 것으로 

해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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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허발전도(IP History) 분석

2-1 정의

IP History 분석이란 일정한 기준에 따라 특허 출원을 출원일 기준으로 차례로 나열하여 기술의 발전도를 파악하고, 

기술의 발전방향을 예측하는 방법임

2-2 IP-History 분석 방법

특허 조사자는 해당 기술 분야의 기술 흐름을 파악한 후, 정량분석(지표분석)에서 사용된 특허문헌(이하 ‘특허 

데이터’라고 함.)으로부터 핵심 특허를 선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IP-History 분석을 수행함

(1) 선행 작업

IP-Histoy 분석에 의하여 기술의 발전방향을 정확히 예측하기 위해서는 특허 분석자가 해당 기술 분야의 기술 

흐름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 함

특허 분석자는, 해당 기술 분야의 배경 기술에 대한 설명이 일반적으로 자세히 기재되어 있는 미국, 유럽, 일본 

특허 문헌을 먼저 조사하고, 이러한 문헌의 배경 기술에 관한 정보로부터 해당 분야의 기술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만 특허문헌은 원칙적으로 출원된 지 1년6개월 후에 공개되므로, 가장 최근에 공개된 특허문헌 자료도 1년 

6개월 이전에 출원된 것이어서 최신 기술 개발 동향을 나타내지는 못함. 따라서 해당 기술 분야의 특허문헌을 

통하여 당업계의 전반적인 기술흐름을 파악한 후, 인터넷 등의 기술 자료를 통하여 최신 기술 개발 동향도 파악

할 필요가 있음

이와 같이 특허 분석자는 IP-History 분석 이전에 다양한 방법으로 그 기술 분야에서 전반적인 기술흐름을 

파악하어야 특허문헌을 이용하여 기술 발전 방향을 예측하는데 오류를 범할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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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핵심 특허 선정

특허 데이터가 상당히 많을 경우 특허 데이타를 전부 분석하는 것은 시간적/기술적으로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음

통상 특허 데이타 중에 기술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핵심 특허를 선정하고, 선정된 핵심 특허를 이용

하여 IP-History를 분석함

⚫ 핵심 특허는 대략 다음과 같은 단계로 선정함

① 핵심 특허 후보 선정

기술별로 핵심 특허 후보를 선정함. 특허 독립항수, 특허 패밀리 수, 특허 등록 및 등록 유지 여부, 피인용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등급을 부여하여 핵심 특허 후보 순위를 정하는 것이 적합함

② 핵심 특허 선정

위 핵심 특허 후보 중에 당업자의 자문을 통하여, 기술적으로 중요한 핵심 특허를 선정함. 단, 당업자의 

자문이 어려울 경우 조사기관에서 임의로 선정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에는 당업자와 분석자간의 이해가 

바탕이 된 일정한 기준을 마련하여 선정해야함

③ 중요기업 목록 선정

특허 데이터, 시장 조사, 자료 조사 등을 통하여 이 기술 분야에서 적정한 개수의 중요기업(키플레이어) 

목록을 선정함. 중요기업 목록 선정은 당업자의 자문을 통하여, 목록을 추가할 수도 있음

한편 중요 기업을 먼저 파악하고 있을 경우에는 중요 기업별로 특허 데이터에서 핵심 특허를 선정할 수도 

있음

(3) IP-Histoty 분석

선정된 핵심 특허를 출원일 기준으로 적절한 형태로 차례대로 도시하고, 도시된 그래프의 의미를 설명하여 

기술의 흐름을 파악하고, 기술의 발전 방향을 예측함

이하 2-3에 다양한 형태의 IP-History 분석 예를 설명함

2-3 IP History의 예시

(1) 기술별 IP History 예시

스마트 모바일 로봇에 관한 특허조사보고서에서는 핵심 특허를 선정하기 위하여 특허 데이타에 대하여 먼저 

특허지표를 이용하여 점수화하고, 핵심 특허 후보군을 도출하였음. 도출된 핵심 특허 후보군에 대하여 연구

기관의 전문위원이 연구개발 방향과의 부합여부에 따라 유사도 점수를 1~10점으로 부여하고, 기술별로 상위

점수의 특허들을 핵심 특허로 선정함



Ⅲ. 특허분석 방법론

37

아래 그림은 위 특허조사보고서에 개시된 세부 기술 분야 중에 2바퀴를 이용한 구동 시스템과 특수바퀴에 관한 

핵심 특허를 출원일 기준으로 차례로 표시한 IP History임

그림에서 현재 권리상태에 따라 등록된 핵심 특허는 별도로 등록 표시되어 있고, 각각의 핵심 특허별로 특허번호, 

공개년도, 발명의 명칭, 대표도면 등의 서지사항을 간략하게 표시하였음

그림에 의하여 2바퀴 기술의 흐름을 살펴보면, 초창기에는 단순히 굴러가는 기술에 지나지 않은 반면 최근 

들어서는 바퀴의 한계를 넘기 위해 다양한 지형에서 이동 가능한 바퀴의 형상 등에 대한 연구 개발도 진행됨

또한 특수바퀴 분야에서는 주로 Caterpillar기술이 다수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나며 과거의 단순한 2열 구조의 

Caterpillar기술에서 최근 들어서는 복수개가 서로 연동되는 구조의 Caterpillar를 선보임. 또한 바퀴와 

Caterpillar의 혼합구조를 채택한 특허도 나타남

위와 같은 방식으로 다른 세부 기술 분야별 IP History를 각각 분석하였음

※보안자료로 인해 일부 흐리게 처리됨

<그림> 기술별 IP History 예시도 – 2바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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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자료로 인해 일부 흐리게 처리됨

<그림> 기술별 IP History 예시도 - 특수 바퀴

(2) 기업별 IP History 예시 1

기업별 IP History의 첫 번째 예시는 “3D 상황인지 센서와 스마트앱 기술융합 기반 주행 상황인식 묘둘 및 

안전지원 시스템 개발” 특허조사 보고서(특허청 발간)에서 인용한 것임

이 조사보고서에서는 선두 기업의 특허포트폴리오를 IP-History를 통해 분석하여 선두 기업이 연구해 온 변화

추이와 앞으로의 R&D방향성을 예측함

아래 그림을 살펴보면, 핵심 특허에 대하여 특허번호, 발명의 명칭, 대표도면 등의 서지사항을 간략하게 표시

하였고, 핵심 특허를 기술 분류별로 각각 다른 색으로 표시하여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기술 분류가 구분되도록 

표시함

NIPPON DENSO 회사의 핵심 특허에 대한 IP-History에서는 3D기반 동적 스마트맵 기술에 많은 출원들이 

분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위험정보 인식기술, 멀티정보 스마트맵 기술에서도 출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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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그림은 특허 데이터에 있는 NIPPON DENSO 회사의 모든 특허를 년도 별로 도시하고 있음. 특허를 기술 

분류별로 각각 다른 색으로 표시하여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기술 분류가 구분되도록 표시함

위험정보 인식 기술은 2003년부터 본격적인 출원활동이 시작되어 지속적으로 출원이 이루어졌으며, 최근 

출원활동이 더욱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멀티정보 스마트맵 기술은 2000년대 중반에 특허출원이 시작되어 

최근에도 계속적인 출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그림> 기업별 IP History 예시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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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기업별 IP History 예시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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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기업별 IP History 예시도 2

(3) 기업별 IP History 예시 2

기업별 IP History의 두 번째 예시는 3D 프린팅 기술에 관한 특허조사보고서에서 인용한 것임

3D 프린팅 분야는 다양한 프린터 타입이 존재하고, 또한 특허출원한 기업도 상당히 많고, 1개의 기업이 다양한 

프린터 타입의 연구를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기업 간의 합병도 활발히 발생하는 등 상당히 복잡한 기술

흐름을 가지고 있어, 다양한 기준의 IP-History 분석이 가능함

아래 그림에서는 기업별로 각 프린터 타입의 기술연구동향을 명확히 파악하도록 연도별 기술흐름 및 기업 인수

합병만을 도시하고 각각의 특허 번호는 기재하고 있지 않으며, 각각의 회사별로 관련 특허는 그림으로 도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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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자료로 인해 일부 흐리게 처리됨

아래 그림은 3D SYSTEMS 회사에 대하여 핵심 특허를 년도 순으로 자세히 분석한 그래프의 일부임

핵심 특허 각각에 대하여 그 특징을 분석하여 기재하였으며, 또한 현재 핵심 특허의 상태를 표시하였음 

분홍색 동그라미 내에 번호는 각각의 핵심 특허에 대하여 권리범위분석을 수행한 경우, 그 번호를 표시하였음

또한 그 핵심 특허와 관련한 소송 여부도 표시되어 있으며, 한국에 특허출원등록 된 경우에는 각 특허의 우측에 

“KR”이라고 표시하여 한국에서 특허권 침해 발생 가능성을 표시하였음



Ⅲ. 특허분석 방법론

43

※보안자료로 인해 일부 흐리게 처리됨

(4) 제품별 IP History 예시

선도 기업은 통상 특허출원을 한 후, 이를 적용한 장비를 판매하는바, 동일한 기술 분야로 진입하려는 신규기업은 

통상 선도 기업의 장비를 분석하여 새로운 장비를 개발함. 이 때 신규기업이 선도 기업의 장비에서 선도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가 적용되고 있는지, 즉 선도 기업의 제품별 IP-History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항임

아래의 제품별 IP History의 예시는 해저면 시추시스템에 관한 특허조사보고서에서 인용한 것임

그림은 BENTHIC GEOTECH PTY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가 실제 해저면 시추시스템에 적용되고 있는 특허

인지 파악하기 위하여 위 회사의 판매 제품 PROD Series와 특허를 연관하여 도시한 것임. 위 회사의 특허를 

자세히 분석하여 제품의 특징과 비교하였음

BENTHIC GEOTECH PTY사의 특허 JP 4078030호(패밀리특허 US 6394192호, EP 1005603호)는 

PROD Series 장비에 적용된 특허로서, 코어 배럴로 지층의 샘플을 채취하는 샘플링 공정을 핵심 기술로 하며, 

그 외에 드릴 로드 및 코어 배럴이 수납되는 저장실 구조, 본체의 수평을 조절하는 레벨링 시스템, 드릴 툴을 

클램프 하는 암의 배치 구조 기술 정보를 포함하고 있음

아래 그림은 GREGG DRILLING사가 생산하는 Subsea drill 장비와 특허를 연관하여 도시한 것임

GREGG DRILLING & TESTING INC사의 특허 US 8912131호는 해저 시추 장비의 시추 유체에 대한 기술

이며, 특허 US 7810381호는 축하중을 측정하는 탐지 프로브 기술임

위와 같이 신규 기업은, 제품별 IP-History 분석을 통하여 선도 기업의 장비에서 선도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가 적용되고 있는지 조사하고, 또한 장비의 스펙을 조사함으로써 향후 실현 가능한 장비의 스펙 등을 포함

하는 장비 개발 방향 및 이에 따른 특허 전략을 창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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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사양은 BENTHIC GEOTECH PTY사의 홈페이지에서 조사함

<그림> 제품별 예시도 1

※ 제품사양은 GREGG DRILLING사 등의 홈페이지에서 조사함

<그림> 제품별 예시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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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용/피인용 맵지도

IP History 분석의 특수한 예로서, 인용/피인용 맵지도는, 핵심 특허가 인용했거나 인용당한 특허들을 연결하여 

도시한 것임. 연결된 각각의 특허들은 출원 년도별로 도시되어 핵심 특허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특허를 시계열

적으로 파악할 수 있음

선도 기업의 제품과 관련한 핵심 특허를 2.3.4와 같이 검색한 후에, 선도 기업의 핵심 특허를 대상으로 인용/

피인용 맵지도를 작성하고 그 제품과 관련한 기술 분야에서 IP History를 분석할 수도 있음

아래 그림은 각 과제의 핵심 특허에 대하여 인용/피인용 맵지도의 예를 도시한 것임. 그래프 상단에 특허 출원 

년도가 도시되고, 그래프 좌측에 출원인별 색표시가 도시되어 동일 출원인 발명을 시각적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제1발명자별 통계, 각 출원별 특허분류 통계가 도시되어 있음

그림에서는, 해당 과제의 제품 개발 완료 목표 시점이 특허 조사 보고서 작성 후 3년 정도이므로, 핵심 특허의 

현재부터 역산하여 20년도 및 17년도에 붉은 선으로 구획함. 20년 전에 출원되어 현재는 특허권이 소멸되어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기술과 17년 전에 출원되어 조만간 특허권이 소멸될 특허들을 시각적으로 

도시하여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고 제품 개발에 채택할 수 있는 기술을 명확히 표시함

※보안자료로 인해 일부 흐리게 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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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에서 핵심 특허인 US 6484068호에 대하여 인용/피인용 특허의 출원인 및 횟수를 분석한 결과, 인용/

피인용 특허가 스마트 모바일 로봇의 다른 분류들에 비하여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스마트 모바일 로봇의 

Jumping과 관련된 Actuator기술은 다른 기술 분야에 비하여 비교적 새롭게 부상되는 기술로 보여짐

※보안자료로 인해 일부 흐리게 처리됨

그림은 SEABED RIG AS사의 핵심 특허 US 8490718호가 인용하고 있는 특허를 나타낸 것으로, 이 핵심 

특허는 시추장비에 사용되는 휴대용 파이프 저장장치에 관련된 기술임

출원된 지 17년이 경과된 특허도 맵지도에 다수 포함되어 있고, 해당 특허들은 3년 이내로 특허권이 소멸되거나 

이미 소멸되어 누구나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는 기술에 해당하므로, 3년 후에 제품 개발 완료가 목표인 과제에서 

위 맵지도에 개시된 해당 특허의 파이프 등의 저장실 구조는 특허 침해 없이 사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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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소결

이상에서, IP History의 정의 및 핵심 특허 선정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기술별, 기업별, 제품별 IP History 

예시를 하였으며, IP History의 특수한 종류인 인용/피인용 맵지도에 관하여도 예시하였음

위와 같은 IP-History 분석은, 현재까지 기술 발전 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기술 발전 방향을 

예측하여, 해당 기술 분야에서 기술 개발 전략을 수립하거나, 향후 신기술에 대한 연구 과제 제안, 신제품 개발 

제안, 핵심 장벽 특허 라이센싱 검토 등에 사용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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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적･수단 매트릭스(OS Matrix) 분석

3-1 분석정의 및 목적

(1) OS Matrix 분석 정의

OS Matrix 분석은 각 핵심특허마다 해결과제(목적) 및 해결수단(수단)을 파악하여 2차원의 Matrix상에 매칭

시켜 배열함으로써, 핵심특허의 분포 추이를 분석하고, 유망기술 분야 및 공백기술 분야를 도출하는 것임

즉, 해결과제(목적) 및 해결수단(수단)을 기준으로 표 형태의 매트릭스를 작성하고, 매트릭스 내에 분석된 핵심

특허를 맵핑시켜, 현재 연구하고 있는 기술분야의 성공 가능성을 예상하고, R&D의 추진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분석임

(2) OS Matrix 분석 목적

OS Matrix 분석을 통해 핵심특허가 집중되어 있는 영역과 핵심특허가 존재하지 않는 영역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음. 특히, 핵심특허가 존재하지 않는 영역에 대해서는 공백영역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단순히 공백영역으로 판단하는 것은 리스크가 있음.

해당 영역에 대하여 시장성, 기술성, 경제성 등을 파악하여 진정한 공백영역인지를 판단해야 하며, 진정한 공백

영역으로 판단된 영역에 대해서는 관련 특허를 출원함으로써, 이 분야 기술을 선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

또한, OS Matrix 분석을 통해 R&D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기술 분야를 파악할 수 있고, 보유 기술을 적용

할 수 있는 새로운 분야 등을 예측할 수 있으며, 향후 연구개발 방향에 대한 기초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여 R&D 

추진 시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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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작성방법 및 전략수립 방법

(1) OS Matrix 작성방법

가. 작성방법에 대한 개요

OS Matrix 작성에 앞서, 다음의 작업이 선행되어야 함. 구체적으로, 분석대상 기술을 기술분류 별로 구분하여 

소분류까지 기술분류체계를 정리함. 다음으로, 기술분류체계에 따른 검색식을 작성하고, 검색식을 통해 도출된 

데이터를 토대로, 분석대상 기술의 핵심특허 선별 기준을 마련하여 최상급/상급으로 핵심특허를 선별하여야 함

예를 들어, 하기 그림은 “안전행정부”의 “보행자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관리 기술개발 과제”의 기술분류체계임2)

※보안자료로 인해 일부 흐리게 처리됨

상기 기술분류체계를 이용하여 매트릭스 분석에 도움이 되도록 할 수 있는데, 이를 설명하기 위하여 매트릭스 

분석의 예를 아래에 도시함

2) (한국지식재산전략원)안전행정부_복합 사회적 재난대응기술개발사업_보행자 안전확보 기술개발 기획연구_특허기술동향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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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매트릭스 분석 예에서 “해결과제”의 구성요소란, 교통사고예방 및 피해저감, 노상범죄 예방, 미끄럼 방지, 

보행약자보호 등을 말하며, “해결수단”의 구성요소란, 가이드, 모니터링, 보도개선, 보행도구 등을 말함 

그런데, 이와 같은 “해결과제”와 “해결수단”의 구성요소들은 누가 별도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매트릭스 

분석을 수행하는 전문가가 이러한 구성요소들을 합리적으로 도출할 수 있어야 함. 하지만, 이와 같은 구성

요소들을 합리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지가 매트릭스 분석의 질적수준을 좌지우지하는 부분이며 가장 어려운 

과정임

“해결과제”와 “해결수단”의 구성요소들을 도출하는 방법은 뒤에서 자세히 설명할 것이지만, 여기서는 앞서 

살펴본 기술분류체계를 이용하여 어느 정도 “해결과제”와 “해결수단”의 구성요소들에 대한 예상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밝혀두고자 함. 가령, 상기 기술분류체계를 이용하여 “해결과제”의 구성요소들로 결정할 수도 있고 “해결

수단”의 구성요소들로 결정할 수도 있음. 여기서, 기술분류체계를 그대로 “해결과제”나 “해결수단”의 구성요소로 

결정하지 않아도 되며, 이 중 일부를 통폐합하거나 가감하여도 됨 

다만, 원칙적으로는 아래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각 핵심특허들에 대한 해결과제와 해결수단을 도출하고 이를 

상위 개념으로 그룹핑함으로써, 해결과제와 해결수단의 세부요소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대해서는 바로 

아래에서 설명할 것임

나. 해결과제/해결수단 도출 방법

OS Matrix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최상급/상급으로 선별된 핵심특허를 분석하여 해결과제와 해결수단을 판단

해야 하는데, 이를 보다 합리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핵심특허를 등록특허와 공개특허로 나누어서 판단해야 함

등록특허❘ 독립항 자체가 특허성을 인정 받은 특허이기 때문에, 독립항에 해당 발명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독립항 위주로 해결과제/해결수단을 도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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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특허❘ 아직 등록되지 않은 특허이므로 독립항이 넓게 작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해당 특허의 

본질을 독립항으로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의미 있는 종속항을 검토함으로써 해결과제/

해결수단을 도출해야 함. 다만, 독립항, 종속항 등의 청구항만으로 해결과제와 해결수단 도출이 

어려운 경우 요약이나 발명의 상세한 설명 등을 확인하고 이를 도출해야 함

이하에서는 각 핵심특허별로 해결과제와 해결수단을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함

위에서 ➀은 첫 번째 핵심특허를 의미하고, ➁는 두 번째 핵심특허를 의미하며, ➂은 세 번째 핵심특허를 의미함. 

각각의 핵심특허별로 해결과제와 해결수단을 판단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어려운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음

⚫ ➀번 특허는 A0를 해결수단으로 사용하여 A의 해결과제를 도출하고 있는 동시에, A를 해결수단으로 하여 B의 

해결과제를 도출하고 있으므로, A는 A0를 해결수단으로 사용한다는 측면에서는 “해결과제”로 볼 수도 있고 

B의 해결과제를 해결한다는 측면에서는 “해결수단”으로 볼 수도 있음

⚫ ➁번 특허는 A를 해결수단으로 사용하여 B의 해결과제를 도출하고 있고, B를 해결수단으로 사용하여 C의 

해결과제를 도출하고 있으며, 또한 C를 해결수단을 사용하여 D의 해결과제를 도출하고 있음. 정리하자면, B는 

A를 해결수단으로 사용하는 해결과제가 될 수도 있고 C의 해결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해결수단이 될 수도 있음. 

마찬가지로 C 역시 B를 해결수단을 사용하는 해결과제가 될 수도 있고, D의 해결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해결

수단이 될 수 있음

⚫ ➂번 특허 역시 A1은 A0를 해결수단으로 사용하는 해결과제가 될 수도 있고 A의 해결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해결수단이 될 수도 있으며, A 또한 A1을 해결수단으로 사용하는 해결과제가 될 수도 있고 B의 해결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해결수단이 될 수도 있음

따라서, 각 핵심특허별로 해결과제와 해결수단을 제대로 파악하기가 쉽지 않음. 이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모든 핵심특허를 총합적으로 고려할 때, 과연 어떠한 요소가 해결과제와 해결수단이 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것임

정리하자면, 상기 핵심특허 3건 모두를 총합적으로 볼 때, 상기 핵심특허 3건의 공통적인 부분인 “A ⇒ B”를 

“해결수단 ⇒ 해결과제”로 결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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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해결과제/해결수단 그룹핑(Grouping) 방법

핵심특허마다 해결과제와 해결수단을 분석한 후, 그대로 해결과제와 해결수단을 매트릭스 분석에 활용한다면, 

해결과제와 해결수단의 구성요소가 너무 많아진다는 단점이 있음. 

그 이유는, 해결과제와 해결수단의 구성요소가 너무 많은 상태로 매트릭스 분석을 한다면, 모든 영역에 걸쳐 

핵심특허들이 산재해 있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어떠한 영역에서 경쟁이 치열하고 어떠한 영역이 

공백영역인지 판단하기가 어려움. 따라서, 유사한 해결과제와 해결수단을 그룹핑할 필요가 있음

또한, 공백영역에서 새로운 IP Seed를 도출하기 위해서도 여러 개의 해결과제와 해결수단을 그룹핑하여 추상화

된 개념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함. 예를 들어, 넓은 범위의 A 해결수단은 a1, a2, a3 등과 같은 작은 범위의 

해결수단을 가질 수 있으며, 넓은 범위의 B 해결과제는 b1, b2 등과 같은 작은 범위의 해결과제를 가질 수 

있다고 할 때, 매트릭스 분석에 a1, a2, a3, b1, b2, b3 등을 사용하지 않고 그룹핑된 개념인 A, B 등을 사용

하게 된다면, IP 창출 시, A, B 와 같은 큰 개념으로 브레인스토밍을 하게 되며, 브레인스토밍하는 사람들이 

A의 세부요소로서 a1, a2, a3뿐만 아니라 a4, a5 등과 같은 다양한 개념 적용을 시도해 볼 수 있고, B의 세부

요소로서, b1, b2, b3뿐만 아니라 b4, b5 등과 같은 다양한 개념 적용을 시도해 볼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그룹핑을 통한 해결과제 및 해결수단의 추상화는 IP 창출을 다양한 방향으로 고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음

한편, 하기 그림은 “안전행정부”의 “보행자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관리 기술개발 과제”와 관련하여 해결과제를 

그룹핑한 예시를 보여주는 그림으로, 이는 어떠한 해결수단 또는 해결과제를 그룹핑함에 있어서 다양한 방식으로 

그룹핑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 다만, 그 특허에서 더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해결수단 또는 해결과제를 파악하여 

그룹핑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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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자료로 인해 일부 흐리게 처리됨

라. 해결과제/해결수단의 계층레벨

해결과제와 해결수단의 구성요소들 사이의 계층레벨을 고민할 때, 각각의 구성요소들이 대등하면서도 같은 

계층(hierarchy) 이어야 하며, 또한 그 구성요소들이 겹치지 않고 독립적이어야 함

예를 들어, 하기 그림은 앞서 설명한 매트릭스 분석 장표인데, 이를 다시 살펴보면, “해결과제”의 구성요소인, 

교통사고예방 및 피해저감, 노상범죄 예방, 미끄럼 방지, 보행약자보호, 보행정보제공, 불법주차방지, 시설물

유지관리 등은 서로 그 의미가 겹치지 않으며 대등한 레벨의 계층을 가지도록 선정되어 있으며, “해결수단”의 

구성요소인, 가이드, 모니터링, 보도개선, 보행도구, 분석/교육, 차량분석도구, 차량속도, 차량차단 등도 서로 

그 의미가 겹치지 않으며 대등한 레벨의 계층을 가지도록 선정되었음

이를 위하여, 각 핵심특허들에 대해 1차적으로 도출된 해결과제, 해결수단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적절한 

그룹핑을 통하여 해결과제의 구성요소들과 해결수단의 구성요소들을 선정할 필요가 있음. 가령, “보행자 안전

기술”, “보행자 안내기술”, “교통사고 예방기술” 등이 1차적으로 도출된 해결과제라고 할 때, “보행자 안전기술”, 

“보행자 안내기술”, “교통사고 예방기술”은 서로 독립적이지 않으며 대등한 레벨이 아님. 왜냐하면, “보행자 

안전기술”이라는 개념이 가장 넓은 개념이기 때문에, “보행자 안내기술” 및 “교통사고 예방기술”이 “보행자 

안전기술”의 하위개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임. 따라서, 이와 같은 부분을 고려하여 해결과제의 구성요소들과 

해결수단의 구성요소들을 결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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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해결과제와 해결수단의 구성요소들이 결정되면, 매트릭스 분석에 대한 2차원 평면의 틀이 완성이 된 

것이며, 이와 같은 2차원 평면의 틀에 핵심특허들을 맵핑하는 작업을 수행하면 상기 예시 그림과 같이 각 영역

마다 핵심특허들의 건수가 표시되게 됨 

상기 예시 그림을 보면, 가령, AB 영역(즉, “교통사고예방 및 피해저감”을 해결과제로 하고 “가이드”를 해결

수단으로 하는 영역)에는 핵심특허가 22건이 존재하므로, 경쟁이 매우 치열한 영역임을 알 수 있고, AC 영역

(즉, “교통사고예방 및 피해저감”을 해결과제로 하고 “보도개선”을 해결수단으로 하는 영역)에는 핵심특허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경쟁이 치열하지 않거나 어떠한 이유에서 핵심특허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영역일 수 있음. 

가령, “어떠한 이유”에 대해 좀더 설명하자면, 검색식의 미비로 인하여 핵심특허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것일 수도 

있고, 기술적으로 성립하지 않거나 cost effective 하지 않은 영역이라서 핵심특허가 없는 것일 수도 있음

마. 공백영역 검산 방법

OS Matrix를 작성하였다면, 공백영역 후보군으로 도출된 영역에 대해서는 검산식을 통해 공백영역 후보군과 

관련된 특허가 존재하는지에 대해 확인해야 함. 그 이유는 검색식으로는 해당 기술과 관련된 모든 특허를 찾는 

것에 한계가 있으므로 검색식에서 찾지 못했던 특허들을 검산식을 통해 찾을 수 있으며, 검산식을 통해서도 

특허가 검색되지 않는다면 진정한 공백영역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임

하기 표는 “안전행정부”의 “보행자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관리 기술개발 과제”의 공백영역 후보군이었던 “교통

사고예방 및 피해저감(A)”을 해결과제로 하고 “보도개선(C)”을 해결수단으로 하는 영역의 검산식 예시이며, 

아래와 같이 작성된 검산식을 통해 검색된 특허들을 전수 검사하여 진정한 공백영역이라는 것을 판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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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산식
검색건수

KIPO USPTO JPO EPO 합계

((교통사고* (교통* adj 사고*) ((traffic* car* road*) adj accident*)) 
near2 (예방* 방지* prevent*)) and (보도* 보행로* 가로등* road* 
street* sidewalk* pavement* (pedestrian* adj (road* walk*)) 
(street* adj light*) (road* adj lamp*))

356 16 88 12 472

￮ - and : 검색하고자 하는 범위 내에서 순서와 위치에 관계없이 A와 B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문헌을 검색
￮ - adj : 검색하고자 하는 범위 내에서 A, B 단어가 순서대로 특정거리 내에 존재하는 문헌을 검색
￮ - near : 검색하고자 하는 범위 내에서 A, B 단어가 순서와 관계없이 특정거리 내에 존재하는 문헌을 검색
￮ - * : 특정키워드 뒤에 *라는 절단기호를 사용하면 어떤 음절표기가 와도 모두 검색됨

(2) OS Matrix 전략수립방법

가. 핵심특허가 많은 영역에서의 전략수립방법

핵심특허 건수가 많은 영역의 전략수립방법은 다음과 같음

⚫ 침해분석

OS Matrix 상에 핵심특허가 많은 영역에서 다수의 특허와 다수의 논문이 있다고 할 때 논문의 경우에는 

침해의 소지가 없지만, 특허의 경우에는 등록된 특허에 대해서는 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등록된 특허에서 

청구항의 권리범위를 분석하여 침해판단을 해야 함. 또한, 해당되는 특허의 Family 특허가 있는지를 확인

하고, Family 특허의 등록 여부와 등록 되었을 때의 권리범위를 판단해야 함. 한편, Family 특허가 등록되지 

않았을 때는 거절 받은 사유 등을 확인하여 침해판단을 종합적으로 할 필요가 있음

⚫ 회피설계

핵심특허가 많이 존재하는 영역에서 등록된 특허가 2건이라고 가정하면, 등록된 핵심특허 1의 권리범위가 

‘A+B’이고, 등록된 핵심특허 2의 권리범위가 ‘A+C+D’라고 할 때, 핵심특허 1을 회피하기 위해 권리범위를 

‘A+B+C’로 한다면 회피가 되지 못하는 것에 주의(‘A+B+C’는 ‘A+B’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임)할 

필요가 있고, 역시 핵심특허 2를 회피하기 위해 권리범위를 ‘A+C+D+E’와 같이 구성한다면 회피가 되지 

않음. 대신에 핵심특허 1의 ‘A+B’를 회피하기 위해 권리범위를 ‘A+C’로 바꾸거나, ‘A′+B′’와 같이 권리

범위를 다르게 구성한다면 회피할 가능성이 있음. 또한, 핵심특허 2의 ‘A+C+D’를 ‘A+B+D’로 바꾸거나 

‘A+C′+D′’와 같이 권리범위를 다르게 구성한다면 핵심특허 2 역시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

추가적으로, 핵심특허 1의 권리범위인 ‘A+B’를 회피하려고 ‘A+B+C’로 권리범위를 구성한다면 핵심특허 

1의 권리범위인 ‘A+B’에 단순히 ‘C’를 추가한 것이므로, 회피를 도모 할 수는 없지만 ‘C’의 독특성에 따라 

특허를 받을 여지가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함. 또한, 핵심특허 2의 권리범위를 회피하기 위하여 ‘A+C+

D+E’로 구성했을 시 역시 ‘E’의 독특성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도 있음

IP Seed 도출과 관련해서는 뒤에서 보다 자세하게 설명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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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핵심특허가 적은 영역에서의 전략수립방법

핵심특허가 없거나, 핵심특허가 적은 영역의 전략수립방법은 다음과 같음 

⚫ 기술적 가능성 판단

기술적 가능성을 판단할 때 주의할 점은 특정 “해결수단”을 사용하여 특정 “해결과제”를 도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성립 가능한지를 연구원과 같은 기술 전문가들과 함께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 해야 함. 

특히, 특허 전문가의 고민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부분은 연구원들과의 논의가 계속적으로 

필요하며, 이때 특허 전문가는 연구원들에게 “해결과제”를 이루기 위해서 “해결수단”을 사용하는 의미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하고 이해시켜야 함. 결론적으로, 특허 전문가와 기술 전문가의 상호작용 상당히 요구되는 

부분임 

한편,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공백영역 후보군이 기술적으로 성립 가능한 영역이라고 판단이 되면, 해당되는 

영역이 진정한 공백영역인지를 검산할 필요가 있음. 검산식을 통해서 해당 영역에 맵핑된 핵심특허가 

없는지에 대하여 확인을 할 수 있으며, 핵심특허가 아닌 다른 유효특허가 존재하는 지에 대해서도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임

상기 그림에서 베이지색 영역 및 연한 베이지색 영역은 관련 기술의 핵심특허가 없거나, 핵심특허가 적은 

영역으로, 공백영역일 가능성이 높고 기술적으로 개발 가능한 분야로 판단할 수 있음. 한편, 회색 영역은 

맵핑된 핵심 특허의 건수가 적거나, 핵심 특허가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해결수단을 사용하여 해결과제를 

도출하기 어려운 기술에 해당되는 영역을 의미함

⚫ 비용(Cost)

상기에서와 같이 기술적 가능성을 판단하여 기술적으로 개발 가능한 분야로 판단되더라도 기존의 기술과 

대비하여 비용적으로 유리하지 않다면, R&D 투입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음. 여기서, 수요자와 특허전문가의 

상호작용이 계속적으로 요구되는데, 가령, 수요자가 판단하기에 비용적으로 유리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

하였다고 하더라도, 특허전문가는 어떠한 구성요소를 변경할 여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에 따라 비용을 

낮추기 위한 방안이 있는지를 계속적으로 논의하여,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Ⅲ. 특허분석 방법론

57

3-3 OS Matrix를 통한 IP Seed 도출 방법

(1) IP Seed 도출 원리

IP Seed 특허는 새로운 IP를 창출하기 위해서 기반이 되는 특허임. 기반이 되는 특허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IP를 창출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며, 기존의 핵심특허들이 어떠한 구성요소로 특허가 되었는지를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핵심특허의 권리범위가 ‘A+B+C’라고 할 때 (i) ‘A′+B′’로 변경하거나, (ii) ‘A+E+C’와 같이 다른 

구성요소로 대체할 여지가 없는지를 고민하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도출될 수 있음 

따라서, IP Seed 특허는 업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해결수단에 맵핑되어 있는 특허일 수도 있고, 관심 영역에 

해당 되는 특허가 없다면 인접 영역에 맵핑되어 있는 특허가 될 수도 있으며, 이와 상관없이 관련 분야에서 

소송이 있거나 NPE(Non Practicing Entity)가 매입하고 있는 특허들을 IP Seed 특허로 삼아서 새로운 IP를 

창출할 수도 있음

(2) IP Seed 도출 사례

가. IP Seed 도출 사례 1(핵심특허가 많은 영역)

핵심특허가 많은 영역에서의 IP 도출 사례로, “교통사고예방 및 피해저감(A)”을 해결과제로 하고 “모니터링

(B)”을 해결수단으로 하는 영역을 살펴보면, 총 22건의 상당히 많은 특허/논문이 포진하고 있어 핵심특허가 많은 

영역이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이러한 분야로의 진입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음. 첫 번째는 22건의 

핵심특허를 면밀히 살펴 각 특허의 특징을 회피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핵심특허의 권리범위가 ‘C+D’라고 

할 때 (i) ‘C′+D′’로 변경하는 회피발명을 하거나, (ii) ‘C+D′+E’와 같이 다른 구성요소를 추가하여 이용발명을 

한다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도출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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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IP Seed 도출 사례 2(핵심특허가 적은 영역)

핵심특허가 적은 영역에서의 IP 도출 사례로, 상기 그림에서 “교통사고예방 및 피해저감(A)”을 해결과제로 하고 

“보도개선(C)”을 해결수단으로 하는 영역과 관련하여 특허기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0건의 핵심특허와 핵심

논문이 검색되었으며, 핵심특허가 적은 영역이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맵핑된 핵심특허 및 핵심논문이 없으므로 

공백영역 후보군으로 간주하고 해당 영역에 대하여 검산식을 통해 유효데이터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특허가 

검색되지 않는다면 공백영역으로 선정하여 다양한 IP 창출이 가능함

다. IP Seed 도출 사례 3(복수의 영역을 결합)

복수의 영역을 결합한 IP 도출 사례로, IP영역 A는 “ACB/ACC”를 해결과제로 하고 “C/D”를 해결수단으로 하는 

영역인데, 이와 같이 복수의 영역을 같이 고려하여서도 다양한 IP 창출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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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재권 확보가능성 분석

지재권 확보, 즉 특허 등록에 있어서 당해 기술의 특허성(신규성 및 진보성)을 부정할 수 있는 선행문헌을 도출

하여, 당해 기술과의 유사성 및 차이점을 분석하고 당해 기술의 특허 등록 가능성을 진단함

특허 심사에 있어서 특허의 등록 여부는 선행문헌으로서의 지위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신규성 및 진보성의 

판단은 선행문헌의 권리범위와 당해 기술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선행문헌에 기재된 내용과 당해 기술을 

비교함. 따라서, 선행문헌이 특허인 경우 청구항 뿐만 아니라 발명의 상세한 설명, 실시예 등 명세서의 전반에 

걸친 기재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지재권 확보 가능성 분석의 일반적인 예시

조사대상 기술 지재권확보가능성

OOO 기술

요소기술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① OOO 직접 인쇄
② OOO 방법 이용

☑

국가 특허번호 출원인
출원일

(등록일)
관련기술

유사도
(중요도)

국내
KR OOOOOOO A ･ ① ★★☆☆☆

KR OOOOOOO B ･ ② ★★☆☆☆

국외
US OOOOOOO C ･ ② ★★☆☆☆

US OOOOOOO D ･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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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기술 요소기술

OOO 기술
① OOO 직접 인쇄

② OOO 방법 이용

유사특허 비교분석

구 분
특허(등록･출원)번호

출원인
비 고

관련
핵심기술

권리비교

국내

KR OOOOOOO

A

유사점

① 

차이점

KR OOOOOOO

B

유사점

②

차이점

국외

US OOOOOOO

C

유사점

②

차이점

US OOOOOOO

D

유사점

① 

차이점

검토

의견

- OOO위에 OOO를 형성하는 다양한 특허들이 출원/등록되어 있지만, OOO 복합소재에 OOO 및 OOO 기법을 

적용하여 OOO를 제조하는 것에 관한 특허는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됨

- 국내외 모두 OOO 성형이 가능한 OOO 개발 기술 관련 핵심특허가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되므로, 연구개발 

결과의 특허 출원 필요성이 높고 등록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분석 됨



특허분석 시 
유의사항

1. 분석 시 범하기 쉬운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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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석 시 범하기 쉬운 오류

1-1 정량분석 구간 정립

일반적으로 특허출원 후 18개월이 경과된 때에 출원 관련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하고 있음. 따라서 검색일을 

기준으로 미공개 상태의 특허가 존재하는 연도 구간이 발생함

정량분석은 연간 특허출원에 따른 통계분석 자료이기 때문에 미공개 상태의 특허가 존재하는 연도 구간은 제외

하고 분석결과에 대한 해석이 이루어져야함

예를 들어 ‘16년 상반기에 분석 실시의 경우 ’14년 하반기의 일부건이 미공개 상태이므로 정량분석 구간은 

‘13년까지만 정량분석시의 유효한 데이터임. 이에 하기의 그래프와 같이 표기하여야함

<그림> KIPO 연도별 특허동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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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구간 연도 설정

기술시장 성장단계 및 점유증가율 분석 등을 수행시, 일정 구간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하고 있음. 해당 분석의 

경우 정량분석 자료이기 때문에 유효구간만을 분석 범위로 정해야하며, 구간당 년수를 동일하게 구분하여야함

상기의 그래프는 기술성장단계 분석 그래프의 예시이며, 구간을 동일한 연도로 설정하여 정량분석을 실시했음을 

보여주고 있음

1-3 기타사항

(1) 특허증가율 계산

특허증가율 계산은 기하평균을 통한 계산, 5년 구간 설정에 따른 전후 특허증가율 계산 및 연평균 증가율

(CAGR)등의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계산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연평균 증가율을 이용하여 계산하여야 

함. 엑셀을 이용한 계산 방법은 엑셀 =rate(기간, 0, -첫번째 연도 건수, 마지막연도 건수) 임

값을 계산하는 방식을 통일하여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재 계산 방법이 산재되어 있는 관계로 어떤 개념으로 

값을 산출했는지 반드시 명시하여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함

(2) 출원인명 확인

동일 출원인의 국내외 출원 시 출원인명의 표기가 상이한 경우가 있음. 영문기재와 국문기재에 등 표기의 상이

함에 의해 다른 출원인으로 명시하는 경우가 없도록 확인하여 분석시의 오류가 없도록 유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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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효특허 확인

정량분석 시 활용하는 유효특허 수는 동일해야함. 간혹 유효특허 선별결과를 명시한 표의 수치와 뒷단에 나열

되는 그래프 상의 수치들이 상이한 경우가 있음. 단순 표기의 오류일 수 있지만 분석 진행 전 유효특허 수를 

확인해야할 필요가 있음

(4) 시사점 도출

정량분석으로 도출된 그래프의 해석 시 단순 사실 나열이 아닌, 해당 사실을 통해 특허전문가에 의해 분석된 

시사점을 도출하여야 함

예를 들어, 특정 연도에 출원이 급격히 증가했다면 그 당시 세계적인 이슈사항이 있었는지, 제도적 지원이 

있었는지 또는 어떤 출원인이 집중적으로 해당 연도에 출원을 진행했는지 등의 정보를 확인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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